
[별표 22] <개정 2016. 6. 30.>

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

건축물(제71조제1항제21호관련)

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 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

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

 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

2.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수질오염 및 경

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

는 것에 한한다)

 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, 바

목, 사목(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)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

 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

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

 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

건축하는 것

 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

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(양식장을 포함한다)

 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(「하수도법」 제2

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)

 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․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․군수 또

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

 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
 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

